
청탁거절은 단호하게 청렴실천은 당당하게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경기도 지역 돼지 반입(도축장 출하) 재개 알림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과 관련됩니다.

2. 우리 부는 경기 김포, 파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권역과 타 지역 간 돼지 반출입을 금지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그간 추가 발생이 없고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10.6일(목) 부터 다음과 같이 경기 권역내의 도축장으로의 출하를 위한 타 지역 돼지

반입을 방역관리 하에 허용함을 알려드리니, 전국 시 · 도 및 관계기관에서는 권역화

지역 이동 시 검사 등 방역관리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농장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완료 농장

2) 부출입구 폐쇄 등 시설 및 방역 기준에 대한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없는 농장

* 미흡사항 확인 시 개선 완료 이후 경기도 내 도축장 출하 가능

3) 임상 ·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농장

* (모돈) 전수검사(10두 미만 출하시 비육돈 포함 10두) , (비육돈) 일관사육농장 : 모돈 5두

+ 비육돈 5두, 비육전문농장 : 비육돈 10두 검사

** 농장 내 폐사체, 위축돈 등 이상 개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 개체 및 그 동거축을

우선 채혈, 이후 출하‧이동 대상 개체 채혈

나. 도축장 및 차량 관리 : 세부사항은 기 시행 문서(구제역방역과-4567( '22.7.7)호) 참조

1) (도축장 관리) 도축장 진입 전 임상검사, 강원도 소재 농장 돼지 작업 구분,

작업 후 차량 이동 및 소독 등 방역관리 철저

2) (차량 관리) 돼지운반차량은 농장 진입 전후와 거점소독시설, 도축장 진입 전후로

차량 내외부, 하부 등 철저히 세척 · 소독 실시

3) (환경검사) 계류장 및 차량 진입로 등 도축장 환경검사 실시(주 1회)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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